
기  정 금  회
예산액 추경액
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과      목

세항 세세항 목
예 산 액

3000 경제개발비  3100 농수산개발비  3130 항만수산관리  3133 수산진흥  210 보조사업  401 시설비및부대비

3000
경제개발비             

128,551,372801,758,655930,310,027
[국비25,175,721 기금4,800 양여금△1,931,926]

3100
농수산개발비           

8,671,45850,932,22059,603,678
[국비3,540,221 기금4,800 양여금50,948]

3130
항만수산관리           

7,212,84333,471,55440,684,397
[국비2,767,180]

3133 1,287,31014,778,86616,066,176
수산진흥 [국비1,021,000]

사업예산            
200 1,287,31012,205,04913,492,359

[국비1,021,000]

보조사업            
210 1,017,31011,389,38912,406,699

[국비1,021,000]
401 1,000,00010,571,00011,571,000
시설비및부대비 [국비1,000,000]

895,00010,002,60010,897,600 01 시설비                          

열병합수산자원센터건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 895,000895,000
(국895,000)

100,000560,000660,000 02 감리비                          

열병합수산자원센터건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 100,000100,000
(국100,000)

5,0008,40013,400 03 시설부대비                      

열병합수산자원센터건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 5,0005,000
(국5,000)

자치단체등자403 17,310815,989833,299
본이전 [국비21,000]

17,310815,989833,299 01 자치단체자본보조              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국58,500)
김유기산처리제구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 91,260
                    (국58,500,000)    (국58,500,000) 
                  경정 91,260,000 - 기정 99,450,000 =경정감 △8,190△8,190

(국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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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단위 : 천원)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국185,000)
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 224,643
                  (국185,000,000)    (국164,000,000) 
                경정 224,643,000 - 기정 199,143,000 =추가증 25,50025,500

(국21,000)

자체사업            
220 270,000815,6601,085,660

 
자치단체등자403 270,000325,000595,000

본이전  

270,000325,000595,000 01 자치단체자본보조                

해양쓰레기 수거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 270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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